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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정수 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20년 12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73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정수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정수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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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공무직 등의 정원표(제5조 관련)

부 서 별 계
공무직

청 원
경 찰사 무

실무원
전 문
실무원

시 설
관리원

환 경
미화원

합 계 119 65 50 4

주민소통담당관 4 4

총 무 과 6 6

문 화 체 육 과 2 2

도 서 관 과 8 8

징 수 과 2 2

복 지 지 원 과 3 3

사 회 복 지 과 1 1

가 족 정 책 과 5 5

농 수 산 과 2 2

환 경 미 화 과 51 1 50

건 설 과 10 8 2

도 시 과 3 2 1

공 원 녹 지 과 4 4

교 통 행 정 과 2 2

건 축 주 택 과 2 1 1

보 건 소 8 8

문화예술회관 3 3

의 회 사 무 과 1 1

농 소 2 동 1 1

강 동 동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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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21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공무직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수의 총수 : 119명 (변동 없음)

나. 부서별 정수 조정(별표)

1) 시설관리공단 파견 공무직 복귀에 따른 정수 이관

○ 문화체육과(체육지원) △1 → 의회사무과(의사) 증1

- 의정 홍보 인력 증원

2) 2020. 12. 31. 공무직 정년퇴직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따른 정수 이관

○ 보건소(예방지도) △1 → 건설과(토목) 증1

- 도로보수원 인력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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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사무분장조정관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20년 12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74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분장조정관 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분장조정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 주무부서과장(총무과장, 복지지원과장, 건설과장)”을 “실·국 주무부서장(기획

예산담당관, 총무과장, 복지지원과장, 안전정보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홍보실로”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기획홍보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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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20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규정 조항 수정(제1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9조→제13조

나. 조직개편 반영 자구 수정(제3조제2항)

○ 기획홍보실장 → 기획조정실장

다. 조직개편 반영 실·국 주무부서 추가·변경(제3조제3항)

○ 기획예산담당관 추가

○ 건설과장 → 안전정보과장

라. 조직개편 반영 부서명 변경(제6조제1항, 제3항, 제4항)

○ 기획홍보실 → 기획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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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20년 12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75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5에 따라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운영 및 참여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활동

4.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 1269 호 공 보 2020. 12. 24.(목요일)

- 7 -

제3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건설국장 및 안전정보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 관련 부서장

2.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소재하거나 관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관련 부서장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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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의결로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

문화 진흥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분과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지명한 소속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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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분과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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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북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체계적인 운영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북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기능(제2조)

나. 협의회 구성(제3조)

다. 협의회 위원 임기(제4조)

라. 위원장의 직무(제6조)

마. 회의 개최 및 개의 의결에 관한 사항(제7조)

바. 분과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제8조)

사. 실무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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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 242호

상세주소 직권부여에 따른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12에

따라 직권 부여한 상세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2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새장터8길 8 외 60건

구분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기초조사 결과 부여구분 통보대상자

(붙임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052-241-759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기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1(상세주소의 부여·변경 기준)에 따라 부여합니다.

○ 상세주소 변경 등
-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2(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절차)에 따

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도로명 주

소대장에 기록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상세

주소(동·층·호)를 임의 사용하여 공공기관 발송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민원 발생 및 그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어 각종 공적 장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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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247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2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의회 의결일자 : 2020. 12. 21.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518,263,944 100.00% 501,309,194 100.00% 16,954,750 3.38%

일반회계 513,668,699 99.11% 497,540,084 99.25% 16,128,615 3.24%

특별회계 4,595,245 0.89% 3,769,110 0.75% 826,135 21.92%

기타특별회계 4,595,245 0.89% 3,769,110 0.75% 826,135 21.9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13,772 0.04% 213,362 0.04% 410 0.1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7,643 0.01% 77,643 0.02% 0 0.00%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043,760 0.20% 1,754 0.00% 1,042,006 59407.41%

주차장특별회계 3,260,070 0.63% 3,476,351 0.69% △216,281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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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세입내역
(단위 : 천원)

장ㆍ관 예 산 액 기정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513,668,699 100.00 % 497,540,084 100.00 % 16,128,615 3.24%

100 지방세수입 78,037,000 15.19 % 78,037,000 15.68 % 0 0.00%

110 지방세 78,037,000 15.19 % 78,037,000 15.68 % 0 0.00%

200 세외수입 28,370,678 5.52 % 25,173,349 5.06 % 3,197,329 12.70%

210 경상적세외수입 16,970,458 3.30 % 17,298,222 3.48 % △327,764 △1.89%

220 임시적세외수입 11,400,220 2.22 % 7,875,127 1.58 % 3,525,093 44.76%

300 지방교부세 13,977,000 2.72 % 12,837,000 2.58 % 1,140,000 8.88%

310 지방교부세 13,977,000 2.72 % 12,837,000 2.58 % 1,140,000 8.88%

400 조정교부금등 51,671,720 10.06 % 50,770,720 10.20 % 901,000 1.77%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51,671,720 10.06 % 50,770,720 10.20 % 901,000 1.77%

500 보조금 319,898,486 62.28 % 309,049,439 62.12 % 10,849,047 3.51%

510 국고보조금등 228,022,250 44.39 % 220,724,454 44.36 % 7,297,796 3.31%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91,876,236 17.89 % 88,324,985 17.75 % 3,551,251 4.02%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713,815 4.23 % 21,672,576 4.36 % 41,239 0.19%

710 보전수입등 20,714,060 4.03 % 20,714,060 4.16 % 0 0.00%

720 내부거래 999,755 0.19 % 958,516 0.19 % 41,239 4.30%

□ 일반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513,668,699 100.00 % 497,540,084 100.00 % 16,128,615 3.24 %

010 일반공공행정 17,730,229 3.45 % 18,716,145 3.76 % △985,916 △5.27 %

020 공공질서및안전 4,231,812 0.82 % 3,259,473 0.66 % 972,339 29.83 %

050 교육 6,725,622 1.31 % 3,512,565 0.71 % 3,213,057 91.47 %

060 문화및관광 27,290,564 5.31 % 28,988,971 5.83 % △1,698,407 △5.86 %

070 환경 11,675,619 2.27 % 11,734,970 2.36 % △59,351 △0.51 %

080 사회복지 294,116,310 57.26 % 287,262,282 57.74 % 6,854,028 2.39 %

090 보건 10,835,542 2.11 % 10,554,420 2.12 % 281,122 2.66 %

100 농림해양수산 28,803,470 5.61 % 27,654,974 5.56 % 1,148,496 4.15 %

11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4,918,738 0.96 % 5,036,558 1.01 % △117,820 △2.34 %

120 교통및물류 20,928,217 4.07 % 17,326,252 3.48 % 3,601,965 20.79 %

140 국토및지역개발 23,455,746 4.57 % 23,822,353 4.79 % △366,607 △1.54 %

160 예비비 7,711,706 1.50 % 2,907,066 0.58 % 4,804,640 165.27 %

900 기타 55,245,124 10.76 % 56,764,055 11.41 % △1,518,931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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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 250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하천의 명칭

신 명 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이**

나. 주소 : 경상남도 창*시 **구 *서로30번* *

3. 점용 목적 및 개요

진입도로 개설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안동 1059-1번지

나. 면적 : 영구 363㎡

5.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영구 : 2020. 12. 22. ~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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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25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천곡길 135 천곡동 527 2020.12.24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90)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2. 2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

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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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253호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및 준공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 및 제1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신고 수리 및 공사 완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실시계획 신고 고시내역

신고수리
년월일

신고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공사내용

성 명 주 소

‘20.12.21.
제2020-

5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울산 북구

산업로 1010

울산북구

당사동 508번지

일원

8,633 ‘20.12.09. ‘21.06.06.
해상캠핑장

조성

 □ 실시계획 준공 고시내역

실시계획
신고번호
(년월일)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공사완료 신고
수리일자

공사내용
성 명 주 소

제2020-3호
(2020.06.05.)

울산광역시

북구청

울산 북구

산업로 1010

울산 북구
신명동 25번지

일원
566 2020.12.22.

재해예방
파제벽 및
보행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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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145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3-42호선 외 2개 노선

개설공사 및 녹지 592 조성공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대3-42호선 외 2개 노선 개설공사 및 녹지 592 조성공사)사업 실

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5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사업
나. 명칭: 도시계획시설(대3-42호선외 2개노선개설공사및녹지 592 조성공사)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도로

규 모
연장(m) 면적(㎡)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대로 3 42 12 323 3,486.0
대로 3 38 12.5 278 4,528.0
중로 2 549 15~18 342 5,415.0
소계 943 13,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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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녹지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592 녹지 북구 중산동 81-4 일원 2,556.0

  4. 사업시행자

가. 성명 :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 대표 차기환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 55-21, 3층 301호 신천하람타운(신천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당초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1. 1. 31.

⌎ 변경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1. 10. 31.

6. 열람내용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변경) : 붙임참조

8. 열람기간 : 공보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9.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052-241-7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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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ㆍ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1)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중산동 57-1 답 192.0 19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2 중산동 58-1 전 32.0 3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3 중산동 60 답 50.0 5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4 중산동 61-5 전 2.0 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5 중산동 61-10 전 76.0 7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6 중산동 61-11 전 61.0 6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7 중산동 62-1 대 39.0 3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8 중산동 63-4 답 200.0 200.0 정m칠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56번길5-74, 205동905호

　 　 　

9 중산동 63-5 답 11.0 1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10 중산동 63-13 답 228.0 22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11 중산동 63-14 답 3.0 3.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12 중산동 63-15 답 394.0 394.0 정m칠
울산 남구 달동118-1 
달동2차현대아파트205동 9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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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2)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3 중산동 63-16 답 8.0 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14 중산동 63-20 답 299.0 29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15 중산동 77-1 과 3.0 3.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16 중산동 78-2 과 1.0 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17 중산동 78-3 과 450.0 45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18 중산동 78-4 과 364.0 36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19 중산동 81-3 답 582.0 58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20 중산동 81-4 답 279.0 27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21 중산동 81-5 답 100.0 10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22 중산동 82-5 도 68.0 6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23 중산동 82-6 도 48.0 4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24 중산동 82-8 답 45.0 45.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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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ㆍ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3)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25 중산동 82-9 답 18.0 1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26 중산동 82-10 답 60.0 6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27 중산동 82-11 답 84.0 8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28 중산동 83-3 대 125.0 125.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29 중산동 83-7 대 272.0 27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30 중산동 83-8 대 183.0 183.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31 중산동 83-10 대 70.0 7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32 중산동 83-11 대 105.0 105.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33 중산동 83-13 대 26.0 2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34 중산동 86-6 전 90.0 9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35 중산동 86-9 전 267.0 267.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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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ㆍ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4)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36 중산동 86-10 전 27.0 27.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37 중산동 86-11 전 108.0 10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38 중산동 86-12 전 202.0 20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39 중산동 86-14 전 1.0 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40 중산동 87-3 도 37.0 37.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41 중산동 87-4 도 40.0 4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42 중산동 87-6 전 139.0 13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43 중산동 87-7 전 90.0 9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44 중산동 88-7 과 40.0 4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45 중산동 88-16 과 9.0 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46 중산동 88-17 대 34.0 3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47 중산동 88-19 도 10.0 1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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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ㆍ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5)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48 중산동 94-6 임 254.0 25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49 중산동 94-7 임 116.0 11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50 중산동 94-9 도 1.0 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51 중산동 95 대 69.0 6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52 중산동 95-1 대 121.0 12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53 중산동 96-31 과 2.0 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54 중산동 1185-16 도 30.0 30.0 농림축산
식품부 　 　 　 　

55 중산동 1185-17 도 24.0 24.0 농림축산
식품부 　 　 　 　

56 중산동 1185-19 도 16.0 16.0 농림축산
식품부 　 　 　 　

57 중산동 1185-20 도 26.0 26.0 농림축산
식품부 　 　 　 　

58 중산동 1185-22 도 27.0 27.0 농림축산
식품부 　 　 　 　

59 중산동 1185-23 도 21.0 21.0 농림축산
식품부 　 　 　 　

60 중산동 1185-24 도 73.0 73.0 농림축산
식품부 　 　 　 　

61 중산동 1186-20 구 33.0 33.0 농림축산
식품부 　 　 　 　

62 중산동 1186-21 구 37.0 37.0 농림축산
식품부 　 　 　 　

63 중산동 1186-23 구 52.0 52.0 농림축산
식품부 　 　 　 　

64 매곡동 470-10 답 41.0 4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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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ㆍ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6)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65 매곡동 471-8 전 356.0 35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66 매곡동 471-10 답 136.0 13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67 매곡동 471-11 전 1.0 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68 매곡동 471-12 전 226.0 22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69 매곡동 472-6 답 8.0 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70 매곡동 479-2 유 3.0 3.0 울산광역시

71 매곡동 479-1 유 97.0 97.0 농림축산
식품부 　 　 　 　

72 매곡동 480-4 답 232.0 23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73 매곡동 480-5 과 803.0 803.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74 매곡동 481-4 전 79.0 7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75 매곡동 481-5 전 640.0 64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76 매곡동 481-8 전 356.0 35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77 매곡동 482-4 전 260.0 26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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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7)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78 매곡동 482-5 전 92.0 9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79 매곡동 482-6 전 226.0 22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80 매곡동 482-7 전 7.0 7.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81 매곡동 483-2 전 14.0 1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82 매곡동 483-8 전 78.0 7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83 매곡동 483-31 도 95.0 95.0 울산광역시 　 　 　 　

84 매곡동 483-10 전 55.0 55.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85 매곡동 483-32 전 232.0 23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86 매곡동 483-12 전 24.0 2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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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ㆍ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8)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87 매곡동 483-18 전 144.0 14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88 매곡동 483-19 전 51.0 5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89 매곡동 483-20 전 19.0 1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90 매곡동 483-22 전 2.0 2.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91 매곡동 483-23 전 11.0 1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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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ㆍ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9)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92 매곡동 483-24 전 14.0 1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93 매곡동 483-25 전 156.0 15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94 매곡동 483-27 전 31.0 31.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95 매곡동 483-29 전 6.0 6.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96 매곡동 483-30 전 5.0 5.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97 매곡동 484-1 답 250.0 250.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98 매곡동 485-18 답 119.0 11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99 매곡동 485-2 답 264.0 26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100 매곡동 485-19 도 1,218.0 1,218.0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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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ㆍ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10)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01 매곡동 485-14 답 78.0 7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102 매곡동 485-15 답 323.0 323.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103 매곡동 485-17 답 129.0 129.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104 매곡동 496-36 답 16.0 16.0 울산광역시

105 매곡동 496-37 답 12.0 12.0 울산광역시

106 매곡동 497-7 답 118.0 118.0 울산광역시

107 매곡동 497-3 답 15.0 15.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108 매곡동 498-9 도 732.0 732.0 울산광역시

109 매곡동 499-8 답 447.0 447.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110 매곡동 500 답 7.0 7.0 울산광역시 　 　 　 　

111 매곡동 500-10 답 234.0 234.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112 매곡동 500-2 답 58.0 58.0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97 (신정동)

113 매곡동 826-47 구 153.0 153.0 농림축산
식품부

114 매곡동 826-41 구 70.0 70.0 농림축산
식품부 　 　 　 　

115 매곡동 826-43 구 34.0 34.0 농림축산
식품부 　 　 　 　

116 매곡동 826-45 구 158.0 158.0 농림축산
식품부 　 　 　 　

117 매곡동 832-21 도 37.0 37.0 농림축산
식품부

118 매곡동 832-2 도 34.0 34.0 농림축산
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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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ㆍ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11)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19 매곡동 832-14 도 58.0 58.0 농림축산
식품부 　 　 　 　

120 매곡동 832-15 도 52.0 52.0 농림축산
식품부 　 　 　 　

121 매곡동 832-17 도 41.0 41.0 농림축산
식품부 　 　 　 　

122 매곡동 832-19 도 23.0 23.0 농림축산
식품부 　 　 　 　

123 매곡동 833-18 도 176.0 176.0 농림축산
식품부

124 매곡동 833-19 도 125.0 125.0 농림축산
식품부

125 매곡동 833-15 도 30.0 30.0 농림축산
식품부 　 　 　 　

합 계 15,985.0 15,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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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1467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관내 북부경찰서의 개서에 따른 당연직 위원에 대한 사항 정비

2. 주요내용
- 울산북부경찰서 개서에 따른 당연직 위원 변경 및 삭제

1) 위원 변경 : 울산중부경찰서장 → 울산북부경찰서장

2) 위원 삭제 : 울산동부경찰서장

3.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01. 13. 18:0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안전정보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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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북구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북구청안전정보과

- 전화번호 : 052-241-7894, 팩스번호 : 052-241-789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전문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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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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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울산중부경찰서장, 울산동부경찰서장”을 “울산북부경찰서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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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의 위

원은 ∼ 한다.

1. (생 략)

2. 울산중부경찰서장, 울산동부경

찰서장, 울산해양경찰서장

3.∼ 7. (생 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의 위

원은 ∼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울산북부경찰서장, 울산해양경

찰서장

3.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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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475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협의체의 목적, 기능 및 구성(안 제1조 ~ 제3조)

나. 위원의 임기 및 해촉(안 제4조, 제5조)

※ 위원 : 청년으로만 구성(19세 이상 34세 이하)

다.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6조)

라. 회의 등(안 제7조)

3. 제정 규칙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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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예산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고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우)44248

◦ 전화번호 : 052-241-7154

◦ 팩스번호 : 052-241-7109

◦ E-mail : ssunmi0825@korea.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https://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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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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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2. 청년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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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④ 구의 각 부서는 협의체와 분과회의에서 청년정책 관련 자료 제공·설명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며, 협의체 제안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

되도록 노력한다.

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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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147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지방재정법」제32조의3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12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모집인원 : 10명 이내

2. 모집기간 : 2020. 12. 24. ~ 2021. 1. 7.(15일간)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3년

4.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5. 자격요건

가.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나. 민간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거나 그 자격이 있는 사람

6. 주요기능

가.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조례안에 관한 심의

나.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 결정에 관한 심의

다.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

7.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 및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

8.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및 이메일(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나. 이메일 : she2011@korea.kr

9. 선정결과 : 2021. 1. 29.(금)한 선정자 개별통지

10.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052-241-71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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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신청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신청서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 . .

주 소*

직 장* 직장명(직업): 직위:

연 락 처* ☏ 휴대전화: 직장 :

E-mail
※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

주 요

경 력

비 고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위원회 위원 관리 및 체납세 확인 조회 *필수항목
• 개인정보 이용 기간 : 임기 만료시까지

□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미동의시 신청 불가)

위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위원회 설치)에 의거

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